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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 편리함만 챙기고 안전은 뒷전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 조사결과, 1개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이 

1,004개소 97.2%로 나타남. 

□ 안전상비의약품 동일 품목 1회 포장 단위 2개 이상 판매 위반율(56.1%)이 

여전히 높아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으로 안
전상비의약품 6가지 준수사항 위반여부(주의사항 게시,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품목의 개

수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1,033개소 중 97.2%(1,004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준수 사항 위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1,050개소 방문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미판
매 등으로 조사가 불가한 17개소 제외하고 1,033개소를 조사한 결과, 판매준수사
항 1건 이상 위반한 곳은 1,004개소로 전체 9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소비자 안전 확보와 편리성 확보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목적 달성
을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
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 판매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적절히 준수한 매장은 29개소(2.8%)
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편리성 확보했지만 소비자 안전 확보는 나몰라라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
는 정보, 판매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전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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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안 되고 있었다. 2022년 준수사항 위반이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로 매년 대부분의 판매 업체에서 한 가지 이상 위반하고 있
다.

[표 1] 년도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정상판매 
여부

정상 판매   29(  2.8)   59( 5.7)  30( 2.9)  43( 4.3)

준수사항 위반 1,004(97.2)  977(94.3) 988(97.1) 957(95.7)

합    계 1,033(100.0) 1,036(100.0) 1,018(100.0) 1,000(100.0)

■ 안전상비의약품은 업소당 평균 8.2개 구비, 16개소는 미판매로 확인
  조사대상 매장의 안전상비의약품 평균 구비 개수는 8.2개의 나타났다. 조사대상 
1,050개소 중 구비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9개소*를 제외한 1,041개소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매장은 133개소 12.8%에 불과했음.
* 안전상비의약품을 매대 안쪽에 보관하고, 직접 꺼내주는 방식이라 외부에서 정확한 개수 확인이 어려움.

■ 조사대상 6개 항목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 위반이 69.9%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준수사항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 722개소(69.9%)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판
매’ 579개소(56.1%) ▲‘주의사항 미게시’ 517개소(50.1%) 순이었다.

 [그림 1] 202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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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 6가지 중 위반 항목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
반한 사례가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수의 업체가 여러 항목을 중복
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여전, 편법도 여전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업
소가 56.1%로 위반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많았으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편의점의 경우 POS시스템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여부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계(누적비율)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계 1,033*(100.0) 995(100.0) 38(100.0) 1,033(100.0) 1,002(100.0) 982(100.0)

1개만 판매 454(43.9) 432(43.4) 22(57.9) 421(40.7) 514(51.3) 517(52.7)

2개 이상 
판매 579(56.1) 563(56.6) 16(42.1) 612(59.3) 488(48.7) 465(47.3)

                                                                   (단위 : 개소(%))

■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안전상비의약품-공산품 간 혼합 진열 오남용 우려
  일부 매장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 등과 같이 진열되어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
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함으로써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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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전상비의약품 구분이 안되는 사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판매 환경 개선 필요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
큼,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전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임을 쉽게 구별
기 어렵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조사항목은 아니었지만,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구분이 안되는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구분이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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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품목이 아닌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